
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도입추진

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목적은

  ❍ 친환경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소비촉진 홍보, 유통   

      구조개선, 품질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, 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  

     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.   

 
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 참여 대상자는

  ❍ 『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 

        친환경인증면적 1천㎡이상 농업인으로 한정

     - 다만,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재배시설 농가는 인증면적 330㎡이상

  ❍ 지역농협은 친환경농산물 매취ㆍ수탁 실적 또는 재배면적 기준등으로 거출

    ※ 제외대상자 : 1천㎡(농업시설재배는 330㎡)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* 및   

        가축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**받은 농업인 제외

❏ 회원가업신청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는 

  ❍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❏ 의무자조금 납부는

  ❍ 농업인은 친환경 인증 면적기준으로 인증신청시 인증기관에 자조금을 납부 

    -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친환경농가 대상으로 납부 동의서 통보함

    ※ 산정방법 : 1,000㎡ 당 유기 논 4천원(무농약 3), 유기 밭 5천원(무농약 4)

  ❍ 지역농협은 자체기준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거출하여 자조금 사무국에 납부

  ❍ 정부에서는 농업인이 모금한 금액만큼 지원해줍니다(50% 보조)

❏ 미납자에 대한 불이익은 

❍ 300만원이하 과태료, 정부지원사업(유기질비료․토양개량제․유기자재지원사업,

친환경농업지구사업 등)의 참여제한

❍ 친환경 인증수수료(50～90%지원), 자재, 시설․장비 등 친환경농업인 지원 

사업대상에 자조금 미납자 제외 조치

문의처 ☎ 390-8459 (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김재민)


